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933,997

17,220 0.17%

일반운영비 11,957 0.12%

여  비 1,965 0.02%

업무추진비 1,301 0.02%

직무수행경비 737 0.01%

자산취득비 1,260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

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6,026,022 6,401,182 7,402,306 8,919,630 9,933,997

기본경비 13,973 15,479 16,624 15,748 17,220

비율 0.23% 0.24% 0.22% 0.18% 0.17%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전남도 기본경비는 작년보다 세출 결산액 대비 0.01% 감소하였고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기본경비 절감 시행으로 그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39,089 38,951 △263 9,878 9,757 △121 165 164 △1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전라남도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9,933,997

226,287 2.28%

인건비 179,761 1.81%

직무수행경비 5,998 0.06%

포상금 5,706 0.06%

연금부담금 등 34,823 0.35%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6,026,022 6,401,182 7,402,306 8,919,630 9,933,997

인건비(B) 208,822 225,276 234,723 253,297 226,287

인건비비율(B/A) 3.47% 3.52% 3.17% 2.84% 2.28%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우리 도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증가 및 인사 변동에 따른 지급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인상됨.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933,997

2,423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72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51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6,026,022 6,401,182 7,402,306 8,919,630 9,933,997

업무추진비 2,054 2,227 2,317 2,367 2,423

비율 0.03% 0.03% 0.03% 0.03% 0.0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작년 대비 업무추진비 총액이 방사광가속기 유치 준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지원

등으로 약 5.5백만원정도 증가하였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참조

http://www.jeonnam.go.kr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연중 23건 60명 407 단체장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21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 【별지 2】참조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전라남도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9,933,997 4,703 0.05% 58 81,09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6,026,022 6,401,182 7,402,306 8,919,630 9,933,997

의회경비 4,036 4,046 4,530 4,610 4,703

의원 정수 58 58 58 58 5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7% 0.06% 0.06% 0.05% 0.0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69,591 69,756 78,100 79,486 81,09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신규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목 증감액 발생  : 총 93백만원 증(2%중)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전남도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백만원)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1 58 196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1.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1

(COP28특별 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 지급 11

※ 2021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

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전라남도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7,516 9,768 1,300 1,360 95.56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5,673 6,168 6,520 6,946 7,51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백만원) 6,356 7,508 8,846 9,040 9,76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120 1,271 1,357 1,301 1,300(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107 1,290 1,320 1,330 1,360(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1.21 94.37 102.78 97.85 95.56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전년도 기준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1,300천원) 동일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전라남도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49,586 166,498 37.03%

시설비 (401-01) 422,205 156,446 37.05%

감리비 (401-02) 26,664 9,824 36.84%

시설부대비 (401-03) 717 227 31.6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363,747 312,800 377,045 340,154 449,58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4,435 34,954 108,833 60,935 166,498

비율(B/A) 12.22% 11.17% 28.86% 17.91% 37.0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극적 재정기조와 

선제적 집행관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 하고자 노력함.

☞ 특히, 전년 동일 기간 대비 2021년 선금 및 관급자재 지출액이 약 600억원 증가하여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함.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

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전남도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

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0,050 3,350 3,350 3,350

제1금고 농협은행
‘21.01.01~
’23.12.31.

7,500 2,500
 (당초, 1회추경)

2,500 2,500
(‘21.6월)

제2금고 광주은행
‘21.01.01~
’23.12.31.

2,550 850
(당초)

850 850
(‘21.6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3,35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3,350백만원(6월)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


